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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문제의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 설정자체가 균형성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KBS 방송은 도

올 김용옥과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를 세웠어야 함에도 역사지식이 부족한 초보를 세워서 거

짓을 말한 방송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세웠다면 거짓이 통하지 않겠으니 초보를 상대로 거짓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공영방송 

KBS에서 버젓이 방송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반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도록 왜곡하

였기에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과 자유

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에서 또한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헌법질서는 기본권의 직

접적 효력성과 통치구조의 기본권 기속성을 그 철학적 기초로 합니다. 즉 통치구조는 기본권

을 위해 존재하고 형식은 본질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질인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을 창

조하는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관인 동시에 공익을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정의에 입각한 용기있

는 재판만이 공익과 기본권을 지켜 국민의 울분을 달랠 수 있습니다. 

김학성 전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자 고문이신 분은 조선일보 2021년 5월 3일자 의견광고에

서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정치권력이 미친 듯이 널뛸 때는 사법권력의 강력한 통제권 발

동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 국민이듯이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법원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주권자 국민의 고통과 외침이 이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님들께서 정의로

운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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